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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問題의 提起

— 최근 경기침체기에 한보, 삼미 등 대기업을 비롯한 다수기업의 연쇄

도산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대기업의 도산은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의 자금난을 초래하고 금융

시장을 경색시켜 유망한 기업도 연쇄적으로 도산케하여 악순환을

확산시킴 .

대기업의 도산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를 실추시키고 있음.

— 이는 경기순환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기업재무구조의 부실에 따른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에 기인하고 있어 체계적인 개선이 요망됨.

금리가 낮게 규제되고, 수입이 제한되었으며, 국내시장에서도 경쟁

자가 많지 않았을 때 되도록 많은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채택하였

던 차입의존적 외형확장전략을 대다수 기업이 여건이 크게 변화한

상황에서도 계속 답습하여 수익성 및 경기적응력 약화

금융기관 또한 기업의 신용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여 외형이나

담보에 의존하여 여신을 공여하여 왔으며, 법인에 대한 조세제도

도 차입경영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어 기업의 과도한 차입을 적

절히 제어하지 못하였음.

— 이 자료는 기업재무구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의 필요성

을 도출하고, 금융관련제도 및 세제의 정비를 통한 기업재무구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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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企業財務構造 改善의 必要性

—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아 경기변동에

대한 저향력이 취약함.

주요 O EC D 국가의 비금융기업 부채비율( 94)

특히 대규모기업집단 계열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전체기업 평균

보다 높아 재무구조가 일반기업보다 오히려 취약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채비율

(단위: %)

한국( 96) 캐나다 미 국 독 일 프랑스 일 본

308.1(335.6) 100.1 106.6 150.8 157.6 196.4

* 자료: OECD, Non-Financial Enterp rises Financial Statements, 1996.

(단위: %)

94년 95년 96년

전체기업 308.1 305.6 335.6

대규모기업집단 401.9 386.9 449.4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재무구조현황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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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구조부실이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수익성과 국제경쟁력이 낮은 주

된 요인으로 분석됨.

국내기업의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율은 미국, 일본, 대만에 비해 높

은 편이나 금융비용을 차감한 경상이익율은 비교대상국보다 낮음.

제조기업의 금융비용이 매출액의 6%수준에 달하는 것은 높은 이

자율에도 원인이 있지만 차입금의존도가 매우 높은 사실에도 크게

기인함.

제조업의 수익성지표 및 부채비율의 국제비교 ( 95년)

— 우리나라의 기업은 차입금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자본의 생산성이

낮아 조달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조달규모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대기업의 고정자산회전율(매출액/고정자산)이 2.1회로 중소기업의

3.5회, 미국 및 일본의 3.2회 및 3.8회에 비해 낮음.

1986∼90년간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0.144(제조업 0.126)로 추계되

어 일본의 0.228(0.164), 대만의 0.198(0.2 16)에 비해 낮음.

(단위: %)

한국( 96) 일 본 미 국 대 만

매출액영업이익율 8.3 (6.5) 3.3 7.7 7.3

매출액경상이익율 3.6 (1.0) 2.9 7.9 5.1

금융비용/매출액 5.6 (5.8) 1.3 － 2.2

부채비율 287(317) 206 160 86

*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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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현금흐름을 제대로 추정하지 않고 자본의

기회비용을 경시하면서 외형증대에 치중하여 왔음을 의미함 .

가격 및 진입규제하에서 매출마진이 높았기 때문에 외형을 키우면

이윤이 증대하였으며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이 컸음.

금리규제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이자율이 낮았으며, 계열기업

간 상호채무보증 등을 활용할 수 있었고, 차입경영에 대한 금융시

장의 감시기능이 취약하였음.

大馬不死(too big to fail)를 믿고 地代(rent)를 향유하려는 모험주의

적 경영의식이 만연

— 우리나라 기업의 이와 같은 문제점은 그간의 고속성장과 규모의 경제

를 추구하는 산업구조에 원인이 있지만 자율화 및 개방화에 따라 여

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및 인식전환이 시급함.

금리가 자유화되어 제도권금리와 시중실세금리의 격차가 축소되고

물가 및 부동산가격도 안정화될 것이므로 차입에 따른 금리부담이

과거에 비해 더욱 커질 것임.

국제경쟁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내수프레미엄을 기대하기 어려움.

개방이 확대되고 자본자유화가 진전되면서 정부의 거시경제 조절

능력이 점차 약화될 것이므로 기업 스스로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금융개혁의 결과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와 기업의 주식 및 채권발행

에 있어서 앞으로 재무구조가 더욱 중시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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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企業財務構造 改善의 基本方向

— 현재의 기업재무구조는 경제정책 및 금융환경 등 기업경영여건에 대

한 적응의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재무구

조의 건실화를 유도하는 것이 옳은 방향임.

자기자본의 조달에 비해 차입경영이 보다 유리하게 되어 있는 조

세제도 시정

재무구조가 건실하거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

해 인센티브 제공

인수 합병(M&A)등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

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원활화

기업의 재무관련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유통되도록하여 금융시장

의 변별력 제고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유망한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의 자기자금조

달이 용이하도록 직접금융시장 확충

—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해 재무구조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

산되어 있으며, 금융개혁이 추진되고 있고,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는

조짐이 보이는 현시점이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입

안 추진할 수 있는 적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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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企業財務構造改善을 위한 租稅政策方案

1. 財務構造改善 支援方案

가 . 配當所得에 대한 二重課稅調整 擴大

— 현재는 개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낮은세율을 기준으로 2중과

세를 조정하고 있음.

법인세 낮은세율 16%에 상당하는 법인세액을 배당소득에 가산하

고 동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높은 법인세율(28%)을 적용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의 일부

가 여전히 2중과세되는 문제가 있음.

— 소득세 신고시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에 실제 적용된 법인세율을 기준

으로 배당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실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하여

2중과세를 완전 조정하는 방안 추진

세제상 손비로 인정되는 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배당의

과세형평을 제고함으로써 자기자본 증대노력을 간접적으로 유도

나 . 金融機關 負債償還에 대한 支援

— 현재는 小企業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98년말

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30% 감면하고 있음.

5년이상 계속사업자로서 3년이상 결손인 사업자 대상

임시국회 제출예정인 조감법 개정안에서 감면대상을 中企業에까지

확대하고 감면율도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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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기업

에 대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할 때 특

별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 추진

부동산 매각대금 전체를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양도일로부

터 1년내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기존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후 5년동안 기업의 부채비율이 재무구조개선계획

시행당시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 증가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로

특별부가세 추징

[1안] 차입금 배수가 5배이내인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

* 부실기업까지 지원할 경우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음을 감안

[2안] 차입금 배수 5배초과기업도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차입금과다 법인의 지급이자 손비인정제한제도의 시행 유예기간 동

안 차입금과다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할 필요

다 . 增資資金에 대한 資金出處調査 免除

— 현재는 주식 등 재산을 취득한 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

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의 출처

를 조사하여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음.

— 중소기업 증자자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방

안 추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반영

중소기업의 자기자본 조달 애로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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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企業構造調整에 대한 支援方案

가 . 企業統合 法人轉換 業種轉換에 대한 讓渡稅 減免 擴大

— 현재는 기업통합, 법인전환, 업종전환을 위하여 업무용부동산 매각시

양도세 50%감면과 과세이연중 선택 적용하면서 감면요건을 제한하고

있음.

기업통합 :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한 중소기업간 통합에 한정

법인전환 : 제조 건설 어업 운수업 등에 한정

업종전환 : 5년이상 사업자로서 중소기업 구조개선지원계획에 따

른 업종전환에 한정

— 기업통합 법인전환 업종전환을 위한 업무용부동산 매각시 양도세 감

면요건을 완화하고 50%감면을 과세이연제도로 통합하는 방안 추진

기업통합시 감면대상업종을 제조업에 한정하여 왔으나, 규제가 필

요한 업종(예: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숙박 음식점업, 기타오락서

비스업) 이외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

법인전환시 동일한 업태로의 전환(제조→제조, 광업→광업)만을 감

면 허용하였으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 도 소매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내에서는 제한없이 감면 허용

업종전환시 5년이상 사업자로서 구조개선지원계획에 따른 업종전

환에 한정하였으나, 5년이상 계속사업자는 구조개선지원계획 수립

여부에 관계없이 감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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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合倂差益에 대한 法人稅 課稅移延制度 導入

— 현재는 기업이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합병하는 경우

자산평가로 인한 합병차익(자본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음.

— 자산평가로 인한 합병차익에 대하여 합병시에는 과세하지 않고 자산

평가차익만큼 압축기장을 허용하여 매각시점에서 과세하는 방안 추진

미실현이득을 합병시에 과세하지 않고 이연시킴으로써 자산평가합

병을 용이하게하여 합병의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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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過度한 借入의 抑制方案

가 . 借入過多法人에 대한 支給利子 損費認定 制限

— 현재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원칙적으로 손비로 인정하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관련지급이자를 손비부인하고 있음.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무관 가지

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이자를 손비부인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농지 등 특정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이자를 손비

부인

— 상장법인, 장외등록법인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법인을 대상으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비부인하는 방안 추진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고 자구노력에 필요한 정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2000. 1. 1.부터 시행

금융기관의 경우 여 수신을 기본업무로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신자금 등을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

시행초기에는 30대 계열법인의 평균차입금배수( 96년 2.3배)의 약

2배수준 정도로 다소 높게 적용하되, 매 2년마다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OECD 국가 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되도록 함.

다만, 업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예: 건설업, 여신전문금융업

등)에는 기준 차입금배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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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지급이자 손비부인 대상기업의 수

— 기준 차입금배수를 초과하더라도 특정년도의 재무구조 개선실적이 우

수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제한대상에서 제외

직전년도에 비하여 기준초과 차입금규모가 20% 이상 감소된 경우

조정과세소득(과세소득＋지급이자)대비 지급이자 비율이 40%( 95

년 평균 57.7%)이하인 경우

수입금액대비 지급이자 비율이 3%( 95년 평균 4.5%)이하인 경우

— 적용방법

[1안] 기준 차입금 배수를 초과하는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비부인

* 규제의 효과는 강하나 세부담이 커지게 됨

[2안] 기준 차입금배수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3년간 손비

부인하되, 4년차부터 3년간 균등분할하여 손비인정

* 무조건 손비부인시 기업부담이 너무 크고 과세논리상의 문제가 있

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손비인정을 이연

* 이 경우에는 기준 차입금배수를 보다 낮게 책정할 필요(예: 3배)

(법인수, %)

구 분 6배초과 5배초과 4배초과 3배초과

상장법인(656) 37(5.6) 46(7.0) 69(10.5) 115(17.5)

장외등록법인(289) 18(6.2) 23(8.0) 32(11.0) 56(19.4)

30대계열법인(635) 102(16.0) 120(18.9) 146(23.0) 195(30.7)

합 계(1,365개) 140(10.3) 170(12.5) 221(16.2) 319(23.4)

자료: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총람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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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債務保證으로 인한 貸損의 損費認定 制限

— 현재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금(한도: 채권잔액의 1%)과 대손금에 대하여 손비인정하고 있음.

— 상장법인, 장외등록법인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법인에 대해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과, 대손발생시 대손금에 대하여 손비부인하는 방안 추진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무보증은 제외

* 적용제외대상 보증 : 산업합리화 관련보증, 해외건설관련 계약이행보

증, 수출입제작금융, 기술개발금융,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여신

다 . 借入金過多 法人의 接待費 및 寄附金支出의 制限

— 현재는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및 기부금에 대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하고 있음 .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접대비 및 기부

금의 손비인정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추진

라 . 特殊關係者間의 借入制限

—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지급보증 포함)이 그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방안 추진

현재는 외국기업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과다 차입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음.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과다한 차입을 규제함으로써 출자에 의한 기업

경영을 유도하고 채무보증에 의한 차입수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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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其他 財務構造改善을 위한 稅制上의 措置

가 . 接待費 損費認定範圍 縮小

— 현재는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 일정한도내에서 손비로 인정

접대비 한도 : 기본으로 인정되는 연간 2,400만원과 자기자본의

1%(중소기업은 2%) 및 수입금액의 0.1∼0.3%의 합계액

* 수입금액 기준: 100억이하 0.3%, 100억∼500억 0.2%, 500억초과 0.1%

— 접대비 손비인정한도를 선진국수준을 목표로 하여 50%수준까지 단계

적으로( 98년 80%, 99년 60%, 2000년 50%) 축소하는 방안 추진

* 영국은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으며, 일본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만 일정한도내에서, 미국은 사업상 접대비의 50%를 건별 내역을 첨부

할 경우 인정하는 등 선진국은 접대비의 손비인정을 제한하고 있음.

1인당 지출접대비를 5만원으로 제한하고, 고급유흥업소 지출접대

비를 손비부인하는 등 사용내용을 제한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을 현행 40%(군지역)∼75%(서울시)에서 50%

∼80%로 상향조정

기밀비 한도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우선 현

행대비 1/3(중소기업)∼1/2(대기업) 정도 축소

의사 변호사 등 자유직업소득자(인적용역 서비스업)의 접대비 한

도중 기초금액 연간 2,400만원을 연간 600만원으로 대폭 하향조정

공공법인의 접대비 한도를 일반법인보다 30% 축소

접대비 과다지출법인을 법인세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고급

유흥업소에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중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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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寄附金 損費認定限度 調整

— 현재는 기업이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단체 등 공익성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도(자기자본의 2%와 소득금액의 7%)

내에서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다소 높음.

외국의 예 : 일본(소득금액의 약 3%), 독일(소득금액의 5%),

미국(소득금액의 10%)

—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중 자기자본기준은 폐지하고, 소득금액기준을 5%

로 하향조정하되 한도초과액은 3년 동안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

추진

기업의 준조세성 경비를 축소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

한도초과액의 이월을 허용하여 기업의 기부금 지출에 신축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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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企業財務構造改善을 위한 金融政策方案

1. 金融市場의 企業財務構造 監示機能 圓滑化

가 . 信用情報 流通의 活性化

— 기업과 개인의 채무내역을 집중하고 전산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 등이 거래자의 신용내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함 .

* 현재는 전국은행연합회가 개인의 경우 3천만원 이상, 기업의 경우 5억

원이상의 여신내역을 집중하여 제공하고 있음.

집중기준금액을 개인 2천만원, 기업 1억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신용

정보 집중대상 업체수를 현재의 5만4천개에서 17만개로 확대

할부금융회사 등의 여신까지 집중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부실징

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과도한 차입경영을 사전에 예방

국세체납정보는 이미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부동산보유 정

보, 주민등록 정보, 기업퇴출관련 정보 등을 포함.

* 신용정보의 집중은 차입경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어

음거래 등 기업간 신용거래의 위험을 축소하고 신용카드부실거래(96. 6

월 현재 연체잔액 3조원)를 감소시켜 신용사회의 정착에 기여할 것임.

— 자본충실도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를 강화하면 꺾기 를

줄이고 대출금리의 차등폭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자기자본비율이 중시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수신고 등 외형경쟁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자산증가를 억제하면서 수익성에 역점을 둘 것임.

- 15 -



나 . 經濟的 附加利益 (EVA)指標의 活用擴大

— 주식시장을 통한 자기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려면 주주의 입장에서

기업의 장래수익성을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함.

증시가 장기침체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는 장기적으로 주가수익비

율이 시중금리수준보다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유상증자 및 신규상장을 확대하기에 앞서 투자가에게 기업을 선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

— 경제적 부가이익(Economic Value Added)은 순수영업활동에 의한 이익

에서 자기자본비용까지 포함한 기회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됨.

자본비용은 부채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데 자기자본비

용은 무위험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더한 주주의 기대수익율임.

부동산 매각이익 등 특별이익을 제외하고 기업고유의 영업활동을

중시하며 투자지표로서 유용성을 가지려면 예측치를 추정할 필요

— EVA는 세계적인 기업이 널리 채택하고 있으며 주가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입증되어 투자효율의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됨.

다만, 산출방식을 정형화하기는 어려우므로 97년 중 증권경제연구

원이 EVA측정모형을 개발한 후 신규공개 및 유상증자시 참고자

료로 제출하도록하여 EVA의 작성 및 활용확대

EVA를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EVA ＝ 세후순영업이익 － 투자자본 × 자본비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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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證券市場에서의 資金調達 活性化

가 . 有償增資要件 緩和

—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요건을 완화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원활화

99년말까지 증자요건을 전면 폐지하여 자율화 추진

유상증자한도(계열상장사 시가총액의 4% 또는 1,000억원 이내) 대

상계열기업군을 10대에서 5대계열로 축소

상장회사협의회의 모형에 의한 배당성향요건을 폐지

* 최근 사업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있고, 3년간 평균 주당배당금이 대기업

은 400원, 중소기업은 300원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은 유지

나 . 코스닥市場의 育成

— 코스닥시장을 통한 중소 벤처기업의 자본조달 원활화

완화된 등록요건이 적용되는 벤처기업의 인정범위를 신기술 지식

집약형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신기술기업으로 확대

주식분산이 우량한 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시세를 기준으

로 증자하는 경우 유가증권 평가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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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系列大企業의 財務構造 改善方案

— 계열대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차입이 용이하여 전체기업평균에 비해 부

채비율이 더욱 높은 현실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 필요

가 . 同一系列企業群 與信限度制 導入

— 현재는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 전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을 총대

출금의 일정비율(5대: 4.88%, 10대: 6.61%)로 한도를 설정하여 제한

금융기관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대출 금지

— 기존제도와 별도로 동일한 계열기업군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을 금

융기관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추가 제한하는 방안 추진

* 94. 12. 은행법 개정으로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의 근거는 이미

마련되었으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가 시

행되고 있음 (미국: 은행자기자본의 25%, 일본: 40%, 독일: 현행 50%

99년 25%).

은행의 자기자본대비 60 % 이상 거액여신 계열기업수가 31개사

이고 , 80% 이상도 15개사에 달해 거액여신기업의 도산시 은행의

도산이 불가피함.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가 정착되면 여신한도 바스켓 관리제도

를 폐지하여 여신규제를 은행의 건전규제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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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系列企業間 債務保證 制限

— 현재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을 자기자

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다만 97. 4. 1. 현재 기존분은 98. 3. 31.까지 자기자본의 200% 적용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한도초과 보증총액의 10%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 잔액은 96. 4. 1. 현재 총 35.2조원이며 자

기자본의 55.9%임.

* 산업합리화 등 제외대상 채무보증을 포함할 경우 총 67.5조원으로 자

기자본대비 107.3%

—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을 2000. 4. 1.부터 자기자본의 0%로 제한하는

방안 추진

보증을 통한 계열사 지배를 배제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보증에 기인한 편중여신을 방지하고 부실기업의 원활한 퇴출 등

구조조정 촉진

4. 借入過多企業에 대한 信用保證制限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

의 보증을 제한하거나 보증료를 차등적용하는 방안 추진

차입금과다기업의 추가차입에 대하여 불이익을 줌으로써 보증에 의

한 차입을 사전적으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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